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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뉴스▐ 

 

“과거 할인분양 안 알린 채 정상가 분양 문제없다” 
 

과거 아파트를 할인분양 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후분양자들에게 정상가로 팔아도 문제될 게 없다

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여미숙)는 A사(피고ㆍ항소인) 측이 입주민 29명(원고ㆍ피항소인)을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사는 대전 대덕구 석봉동 아파트 12개동 2,312세대와 상가 1동을 완공한 후 2008년 10월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같은 해 11월 정상 분양가에서 25% 할인분양

에 나섰지만, 여전히 분양 물량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잔여물량을 분양하면서 정상분양

가에서 평균 15% 정도 또는 미할인된 금액으로 발코니 비용 등을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과거 25% 할인분양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원고 측은 “A사가 

25% 할인분양을 통한 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했

다.”며 모두 13억 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게는 2,900여만 원에서 많게

는 6,500여만 원까지 더 낸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자백간주입니다.  자백간주는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9명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A사가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 후 A사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1년여 만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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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싸게 사기를 원하고, 파는 이는 비싸게 처분하기를 바라는 등 이해가 상반되는 만큼, 상대방에

게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정에 따

라 분양대금 할인율을 정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종전계약 등에 따른 할인율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

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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